
1133    컨컨테테이이너너에에  의의한한  위위험험물물의의  운운송송  

  

 

화물 컨테이너(freight container)라 함은 영구적인 특징이 있고 또한 반복 사용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 운송도중에 다시 적재하는 일이 없이 1가지 이상의 운송형태의 의하여 화물운송이 용이하도록 특

별히 설계된 것이며 ; 고박 및/또는 용이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 그러한 목적의 끼움쇠가 설치되

어 있으며 ; 1972년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 

(개정분 포함)에 따라 승인된 운송장비를 의미한다. "화물 컨테이너"라는 용어에는 차량 및 포장용기를 포함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컨테이너가 샤시에 얹혀서 운송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133..11    컨컨테테이이너너의의  요요건건    

 

위험물을 수납할 컨테이너는 손상유무에 관한 외관검사결과 결함이 없어서 위험물을 수납하기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구조 및 강도가 당해 위험물의 운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제1급의 화물

(등급 1.4는 제외)을 수납하는 컨테이너는 “구조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이어야 한다. 

 

컨테이너는 정기적 점검방법(PES ; Periodical Examination Scheme) 또는 계속적 점검방법(ACEP ;  

Approved Continous Examination Program)에 의한 검사를 필하여 검사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정기점검방법 및 계속 점검방법의 비교 

구  분 정기점검방법(PES) 계속 점검방법(ACEP) 

관련근거 CSC협약 부속서 I, 제2규칙2항 CSC협약 부속서 I, 제2규칙3항 

실시방법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실시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실시 

표시방법 
안전승인판에 차기 보수일을 표시 

매 점검시마다 데칼을 교체하여야 함 

안전승인판에 "ACEP" 데칼을 부착 

데칼의 교체부착이 필요 없음 

검사간격 

제조일로부터 최초 보수 점검일까지의 간격은

5년 

최초 보수일 이후는 매30개뭘마다 보수점검 

일상점검과 정밀점검으로 구분. 

일상점검은 컨테이너 수송수단의 교환시점에서

실시. 

정밀점검은 매30개월마다 실시. 

적   용 소규모 컨테이너 선사에 유리 대규모 컨테이너 선사에 유리 

 

 

13.2  수납작업시 주의사항 

  

위험물을 수납하기 전에 수납할 위험물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특히 하송인이 직접 수납작

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송인이 작성한 관련서류를 사전에 입수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작업

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물을 수납할 컨테이너는 손상유무에 대하여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만일 손상된 증거가 있는 경우

에는 위험물을 수납하지 말아야 한다. 

 

 

 

 



컨테이너는 수납 전 깨끗하게 청소되고 건조되어야 하며, 컨테이너 외면에 부착된 불필요한 표시, 표찰, 명

찰, 오렌지색 직사각형판 및 해양오염물질 표시등은 깨끗이 제거되어야 한다. 

 

포장화물을 검사하여 손상, 누출 또는 유출을 발견한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포

장화물에 묻어 있는 과도한 물, 눈, 얼음 또는 이물질이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서로 격리하도록 규정된 위험물을 동일한 컨테이너에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험물 운송품이 컨테이너내의 적하물 중 그 일부밖에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물을 컨테이너 문

(doors)으로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납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의 승인이 없는 한, 드럼은 직립자세(upright position)로 수납하여야 한다. 

 

위험물이 담겨 있는 포장화물과 기타의 다른 화물은 컨테이너 내에 단단히 수납하여야 하며, 항해에 대비하

여 적절히 브레이싱 및 고박하여야 한다. 또한 수납되는 화물의 중량이 컨테이너 내에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

다. 

 

수납된 위험물은 이동, 전도, 충격, 마찰, 압괴, 누출 등으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또한 당해 

위험물의 어느 부분도 외부로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수납 후에 컨테이너 문을 잠구어야 한다. 컨테이너 문

(door)을 잠글 때에는 지체없이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급의 물질을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내부표면에 심한 응결(condensat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포장용기 및 고박재의 습도를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1133..33    표표시시,,  표표찰찰  및및  명명찰찰    

 

컨테이너에 수납된 위험물의 각 포장화물에는 적정선적명, UN No., 표찰 및 해당하는 경우 해양오염물질표시

를 견고하고 적절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포장된 위험물이 수납된 컨테이너에는 명찰, UN No., 적전선적명 및 해당하는 경우 해양오염물질표시, 고온

주의 표시, 훈증소독주의표식등을 견고하고 적절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화물운송단위물의 명

찰 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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